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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

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

(제11조 제1항)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피고인

- A(28세, 피해자의 前 남자친구)

- B(25세, A의 現 여자친구)

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A는 ‘20. 1. 12.경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결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

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

목을 졸라 살해 [살인]

- A, B는 공모하여 ‘20. 1. 15.경 경인 아라뱃길 인근 갈대밭에 사체가

담긴 마대자루를 유기 [사체유기]

인천지방검찰청
전문공보담당자 제2차장검사 김종근

전화 032-861-5003, 팩스 032-860-4307

보 도 자 료
 2020. 3. 12.(목)

제 목 살해 후 경인 아라뱃길에 사체 유기한 사건 구속 기소

 인천지방검찰청(강력범죄‧과학수사전담부 부장검사 김태운)은 2020. 1. 12. 
발생한 ‘살인 및 가마니 사체유기 사건’ 관련하여 주범 A를 살인 및 
사체유기로, 그에 가담한 B를 사체유기로 각각 구속 기소하였음

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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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수사 경과

’20. 1. 12. A 피해자 살해

‘20. 1. 15. A, B 사체유기

’20. 2. 25. 사체 발견 / 2. 27. A, B 긴급체포 후 구속

‘20. 3. 4.~10. 검찰 송치 및 피의자들 조사

‘20. 3. 12. 각 구속 기소

3 수사 결과

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B의 살인 가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, A는 살인

및 사체유기로, B는 사체유기로 각 구속기소하였음 ▧


